
1. 관련근거

가. [장애인복지법] 제25조(사회적 인식개선), 제25조의2

나. [장애인복지법 시행령] 제16조(인식개선교육의 실시), 제16조의2~4

다. [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] 제2조의2(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), 제2

조의3~5

2. 위와 관련하여 해당 교육기관의 장과 소속 직원 및 학생 대상으로 매년 1

회이상, 1시간 이상 각각 “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”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

있습니다. 

3. 이에 따라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아래와 같이 진행할 예정이오니 교내 모든 

재학생 및 대학원생 여러분께서는 적극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아  래-

가. 교육방법:  S-plus 비교과통합관리 온라인 강의

나. 개설 과목명: 2026년 장애인식개선교육 "달달한 우리사이"_학생용

다. 교육대상: 본교 학칙 적용을 받는 재학생, 대학원생 등

라. 교육기간: 2026년 5월 1일(금) ~ 12월31일(목)

마. 교육내용: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

바. 교육시간: 약 60분 이상

2026. 4. 8.

학 생 문 화 처 장

2026년 장애인식개선 교육 수강 안내문 


